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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로 중단된 재입국허가 면제 재시행 (4월 1일 시행)

국가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ʼ20.6.1.부터 중단되었던 등록외국인 등에 대한 

재입국허가 면제를 ʼ22.4.1.부터 재시행

1.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① (등록외국인)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

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 단, 잔여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을 경우 잔여 체류기간까지 재입국 가능

② (영주권자, F-5)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③ (재외동포, F-4)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④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발급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는 경우

⑤ (면제 대상 국가)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국가* 국민이 체류기간

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 (13개국) 수리남,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 핀란드, 칠레(D-7, D-8, D-9)

 ▢ 재입국허가 면제 예외

❍ 입국금지자 또는 사증발급규제자 등의 경우 별도의 심사 절

차가 필요하며 재입국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 관할 출입국

기관에 문의

2. 재입국허가 신청 대상

 복수재입국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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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위 면제 대상 중 ①에 해당하는 등록외국인이 출국한 날

로부터 1년 이상 ~ 최대 2년까지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는
경우에는 복수 재입국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복수 재입국허

가 기간은 최장 2년까지 부여 가능함

❍ (예외) 아래 대상자는 복수 재입국허가 최장 부여기간을 달리 정

할 수 있음

-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 및 고액투자 장기거주(F-2-5) 자

격 소지자는 최장 3년까지 가능

- 단수사증을 소지한 외교(A-1)~협정(A-3) 자격자의 경우 재임기

간까지 가능

  제출서류 및 수수료

❍ (제출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 A계열 자격(A-1, A-2, A-3)은 외교관신분증, 대사관 협조 공한, 재직
증명서 등 재임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추가 제출

❍ (수수료) 5만원

 ※ 수수료 면제 대상 

 - 아르헨티나(14세 미만에 한함), 대만, 튀니지 국적자 

 - 정부 등의 초청 국비장학생인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 

소지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수수료 면제 협조 요청을 받거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증명

서」 제출한 자 

 - 외교(A-1), 공무(A-2), 협정(A-3),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

 ※ 수수료 감면 대상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20% 감면

 신청 방법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출입국기관 방문, 민원대행

* 출국일 3일 전까지 신청 가능(공휴일 제외)

- (체류지 관할) 단수 또는 복수 재입국허가 가능

- (전국 공항만) 원칙적으로 단수 재입국허가만 가능. 단, 기업투자
(D-8) 및 결혼이민(F-6) 자격 소지자는 복수 재입국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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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 재개 (6월 1일 시행)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4.13.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22.6.1.부터 재개

 ▢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4.13.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22.6.1.부터 재개

   * 시장조사, 상담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부여(「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단기방문(C-3 자격))

   ** 우수인재 및 단체관광객 등에게 온라인(on-line)으로 비자신청․발급하는 제도(붙임 참조)
 ▢ 이번 조치는 ’22.3.10. 방역당국 주재로 개최된 해외출입국 관리 체

계 개편* 관련 관계부처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의 결정에 따라

재개하는 것임.

*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주의국가(Level 2)와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 및

사증발급 제한 기준 개선 등

  ❍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

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 재개

-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

(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

* 외교․공무․협정, 주재․투자․무역경영, 인도적 사유 등에 한함

- 아울러, ’20.4.6.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

  ❍ 효력이 잠정 정지되었던 단기 복수비자의 효력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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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13.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 4.5.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

❍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

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

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2. 5. 현재 주의국가(Level 2)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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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전자비자 개요

□ 목적

❍ 해외 우수인재 및 단체관광객 등에 대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on-line)으로신속하게전자사증을발급받을수있도록지원(’13. 3.시행)

□ 발급 대상

❍ 전문인력 및 그 동반가족

※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KOTRA에서 첨단과학기술분야
또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

❍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가족 및 간병인(C-3-3, G-1-10)

❍ 상용 목적 빈번 출입국자(C-3-4)

❍ 재외공관장이 지정(법무부장관 승인)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사증
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C-3-2)

❍ 교육국제화역량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지정된 인증대학 석・박사
과정 입학예정자(D-2-3, D-2-4)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인증대학 초청 외국인 과학자(C-4-5)

□ 발급절차

1. 전자사증의 신청
•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신청
  신청정보 입력 및 수수료 결제전자사증 발급

대상자 직접 신청
초청기업 등
대리신청

⇩

2. 제출서류 및 요건 확인
• 출입국외국인 관서 사증담당자
  제출서류, 전자사증대상자 및 초청기업 관련 사항 

확인(서류미비 시 보완 요청)

⇩

3. 허가 / 불허 결정
• 전자비자센터 
  심사결과에 따라 허가/불허 결정

⇩
4. 발급 여부 통보 • 심사결정 후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
5. 전자사증발급확인서 출력 및 

입국
• 사증신청자(대리인 포함)가 전자사증발급확인서 출력 및 

입국

※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 시 연번 2 절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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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양 국제공항 아시아 4개국 무사증 입국제도 도입(6월 1일 시행)

2022년 6월 양양국제공항 재개에 맞춰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아시아 

4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제도를 

6월 1일부터 시행

 ▢ 법무부는 6월 양양국제공항 재개에 맞춰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아시아 4개국(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제도를 6월 1일부터(단, 몽골은 10월 1일부터)* 시행

*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등을 위해 ’18. 1. 22. ∼ ’20. 12. 31.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3개국에 대해 양양공항 무사증 입국제도가 운영된 바 있으며, ’18년 운영에 준해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에 대해 먼저 시행하고, 몽골은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만 타이베이, 필리핀 클라크필드

등 양양공항의 국제노선 운항이 중단된 지 2년여 만임.

❍ 양양공항 무사증입국 제도의 대상인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몽골

등 4개국 국민은 원래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으나,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제도 시행기간 중

에는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짐.

❍ 동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 주재 재외공관이 지정한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되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같

은 항공기편으로 양양공항으로 입국하여야 하며, 전담 가이드 안내

하에 15일 범위 내에서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음.

-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탈자가 많은 경우, 해당 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와 함께 해당국가에서의 모집행위 자체를 중단할 수

도 있도록 설계

- 제도 운영기간은 ’22.6.1. ~ ’23.5.31.까지 1년간(단, 몽골은

’22.10.1. ~ ’23.5.31.)이며,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1년 단

위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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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대만, 마카오 방한객 대상으로 복수사증 발급 및 5인 

이상 단체 전자사증 도입 (7월 1일 시행)

코로나19로 인해 상호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지역) 중 방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 대만, 마카오에 대하여 ’22.7.1.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visa) 발급 제도를 적극 개선

 ▢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상호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

(지역) 중 방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 대만, 마카오에 대
하여 ’22.7.1.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visa) 발급

제도를 적극 개선하기로 함.

▢ 이번 조치는 국내 방역상황 개선으로 ’22.6.1.부터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부여하는 단기방문(C-3)비자*발급이 재개됨에 따라 일부
재외공관에서 방한 수요가 급증하여 비자(visa) 발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관광객 유치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여행업계

등의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주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시장조사, 상담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

적으로 90일 이하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부여

❍ 동 국가(지역) 방한객 대상 복수사증(C-3) 발급 및 관련 신청

서류를 간소화

- 현재 해당 국민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한 시 90일 범위 이내
에서 1회만 사용 가능한 단수사증(visa)만 발급하고 있으나, 본

인이 원할 경우 여러번 방문할 수 있는 복수사증(C-3, 1년 유

효)을 발급하고, 신청서류도 신청서, 여권 이외에 왕복항공권 제
출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 또한, 동 국가(지역)의 단체여행객에 대한 전자사증 제도* 시행

* 재외공관 지정 국외전담여행사가 모객한 5인 이상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재외공관 방문 없이 법무부(전자비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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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국민이 방한을 위해서는 현지 대한민국 공관에서 개별 사
증(visa)을 받아야 하나, 동 국가(지역)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객된 5인 이상 단체는 재외공관 방

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visa)을 발급함.

-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재외공관 국외
전담여행사 지정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 예정임.

 ▢ 이번 조치는 상호간 무사증 입국제도 재시행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추후 국내 방역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9 -

5 전자여행허가제(K-ETA) 제도 안내 및 Q&A (7월 1일 현재)

2021년 9월 1일부터 K-ETA 제도가 본격 시행(의무화)됨에 따라, 과거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은 사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 탑승이 가능

 ▢ 제도 개요

❍ ’21년 9월 1일부터 K-ETA 제도가 본격 시행(의무화)됨에 따라,
과거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은 사전에

K-ETA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및 선박의 탑승이 가

능합니다. K-ETA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음. (신청 수수료 : 한화 1만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1] 참조

❍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재 (’22.7.1. 기준) K-ETA 신청

대상은 ①｢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104개) 국민｣으로 한정
되며, ②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8개) 국민 중 ｢기업

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추가 시행하고 있

습니다.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상 국가를 확대할 예정

☞ K-ETA 신청 가능 국가(104개) 및 잠정 중지된 국가(8개) 목록은 [붙임 2

, 3] 참조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센터(K-ETA Center)에서는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www.k-eta.go.kr → 알림마당→ 문의사항]을 통해 영어,
러시아어, 태국어 등의 언어로 외국어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평일 09:00~12:00 , 13:00~18:00)

   ※ 모든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는 대한민국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검사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PCR 음성확인서 및 Q-code 등 검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K-ETA 센터 소관이 아니므로 주무 부처(www.kdca.go.kr, ☏1339)로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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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K-ETA 주요내용

 신청

❍ 최소 출발 72시간 전에 외국인이 K-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

* 웹 : www.k-eta.go.kr, 모바일 앱 : K-ETA

❍ 단체관광객 등을 위해 신청 대표자가 한 번에 최대 30명까지 동

반 신청 가능

❍ 잘못된 정보로 신청완료 시, 수정이 불가하며 재신청 필요합니다.
반드시 최종 결제 전 입력한 정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얼굴사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바로 찍어 제출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K-E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총 112개 국가

{사증면제 협정 국가(66개국) &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 국가(46개국)}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현재 (22. 7. 1. 기준) ①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104개 국가 국민｣및 ②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8개국
가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

■ [제외 대상] 신청 대상국 국민이나, K-ETA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 대한민국 복수국적자(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소지), 주한미군 현
역군인, 승무원 및 선원(선원입국예정자), ABTC 소지자(미국,
캐나다 제외), 환승객, UN 여권소지자, 대한민국 사증소지자,
대한민국 등록외국인, 직항 노선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입국하
는 자(현재 운영중단)
☞ 제외 대상 관련 ‘자주묻는 질문’은 [붙임 4] 참조

■ [면제 대상] 원칙적으로 K-ETA 신청 대상이나, 사전에 관계기관
에서 면제를 요청(공문)하여 우리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주한미군 현역군인의 가족, 미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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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한화 1만원(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의2호)이며 카드수수료

3% 별도
※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결제 (환율에 따라 국가별 수수료 자동 계산)

 K-ETA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 등 안내

❍ 허가일부터 2년

- 2년 동안 입국 횟수에 관계 없이 유효
- 다만 K-ETA 신청 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 이내라면,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까지만 K-ETA가 유효함

❍ 무사증 외국인 입국자의 “대한민국 체류기간”은 아래 외교부 홈

페이지 링크 참조

- www.0404.go.kr/consulate/visa.jsp → 영사서비스/비자 → 비자

❍ K-ETA는 VISA가 아닙니다. 따라서 K-ETA 허가가 대한민국의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

국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입국 가능 여부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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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K-ETA 신청 가능 국가(’22.7.1.부 104개국)

□ 기존 K-ETA 신청 가능 국가 (50개)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 추가된 K-ETA 신청 가능 국가 (54개)
'22. 4. 1. 부 추가 국가 (46개)
과테말라, 나우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 러시아, 레소토, 마셜제
도, 말레이시아, 모로코,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바레인, 바하마, 보스니아·헤
르체코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세르비아,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랍
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스와티니, 에콰도르, 엔티가바부다, 엘살바도
르, 오만, 온두라스, 우루과이, 이스라엘, 자메이카, 칠레,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태국, 터키, 투발루,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피지, 호주

'22. 5. 1. 부 추가 국가 (6개)
뉴질랜드,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파나마, 페루

'22. 6. 1. 부 추가 국가 (1개)
그레나다

'22. 7. 1. 부 추가 국가 (1개)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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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K-ETA 신청이 잠정 정지 중인 국가(’22.7.1.부 8개국)

아시아
(3개국) 마카오, 일본, 타이완

오세아니아
(5개국) 미크로네시아, 사모아,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통가

붙임 4  신청 제외 대상 관련 자주묻는 질문

Q
한국 여권과 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입니다. K-ETA
를 신청해야 하나요?

A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경우, K-ETA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단, 항공 탑승권 (Boarding Pass) 발권을 위해서는 소지하신 한국 
및 외국 여권을 모두 제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여권과 외국 여권상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불일
치 또는 기타 사유 등이 있는 경우 항공사에서 K-ETA 미소지자로 
판단하여, 항공 탑승권 발권을 거절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해당 사항을 항공사 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복수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권이 없으시다면, 재외공관
에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외 공관에서 한국 여권 발급이 어렵다는 사정이 명백히 인
정되어, 부득이하게 외국여권으로 입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K-ETA
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현역미군은 K-ETA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
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
정(SOFA)」에 따라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주한미군현역)은 
K-ETA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항공권 발권 시, 항공사
에 여권이 아닌 ID카드를 제시하고 수속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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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원(선원입국예정자 포함), 승무원은 K-ETA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선원, 승무원 자격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K-ETA를 받지 않
아도 됩니다.

Q 유효한 ABTC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데 K-ETA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현재 유효한 ABTC 카드 소지자는 K-ETA를 받지 않아도 
항공권 발권이 가능합니다.

Q 제주도를 여행하려고 하는데 K-ETA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직항으로 제주도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K-ETA를 받
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제주도 방문 후 제주도 외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 전에 K-ET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 환승객도 K-ETA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는 환승객은 K-ETA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Q
환승객이지만 수하물을 찾기 위해서 입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K-ETA신청 대상이 아닌가요?

A
아니요. 수하물을 찾기 위해서 입국 후 다시 발권 수속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K-ETA 신청 대상입니다.

Q
K-ETA 대상국가이나 유효한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K-ETA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K-ETA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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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 5년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하여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2017년 5월 이후부터 5년째 시행

▸외국인은 비자연장 전 반드시 세금·건강보험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비자
연장 불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하여 ‘외국인 비자연

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현 정부 출범(2017년 5월) 이후
부터 5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1년 12월 기준 3,558억

원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함.

❍ 위 세금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제한 조치와 연계하여

체납된 세금(국세, 지방세, 관세)을 자진납부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임.

❍ 동 제도는 2016년 5월 안산‧시흥지역 지방세 체납 외국인을 대상으

로 시범운영한 후 2017년 5월에는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국

세, 관세 체납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였고, 2018년 1월부터는 전국적
으로 확대·실시함.

❍ 이를 통해 2017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3,558억원의 세금(국

세, 지방세, 관세) 체납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 중 89
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10,023

명에게 납부명령과 동시에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 금액임.

▢ 또한, 법무부는 세금체납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및 부
당이득금 체납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2019년 8월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

한제도’를 시행하였음.

❍ 이를 통해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788억원의 체납액을
납부받았으며, 이 중 58억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허가 심사

시 체납 외국인 6,638명에게 직접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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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건강보험 체납 확인제도

 추진 배경

❍ 외국인의 국세, 지방세, 관세, 건강보험 체납 증가에 따라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실효적 대응 방안 마련

 주요 내용

❍ 국세청, 행안부, 관세청, 복지부(건강보험공단)로부터 세금 등 체납

정보를 받아 비자연장 심사 시 체납 여부를 확인 후 체납자의 비자

연장 제한

- 3회 체납 시까지는 단기간(6개월 이내) 비자연장을 허가하면서 납

부를 유도하고, 4회째에도 미납할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연장 불허

〈업무 흐름도>

관계기관à법무부
자료요청

법무부à관계기관
외국인 자료전송

관계기관à법무부
외국인체납정보 제공

만 19세 이상 합법체류 
등록(거소)외국인 기록 

성명, 여권번호 등 
외국인등록(거소) 정보

등록(거소)외국인의  체납액, 
전자납부번호 등

정상적 체류연장 체납액 납부
출입국관리공무원

납부고지

 비자연장 심사 시
 체납확인 및 납부안내ㅡ

제한적 체류연장
(3회 6개월씩/4회차 불허)

체납액 미납부

 추진 경과

❍ (’16. 5.) 지방세에 대하여 안산·시흥지역 시범실시

❍ (’17. 3.) 외국인 체납정보 공유 법적 근거 마련, 시행

❍ (’17. 5.) 국세·지방세·관세에 대하여 16개 출입국·외국인관서로 확대

❍ (’18. 1.) 38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로 확대

❍ (’19. 8.) 건강보험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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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 실적

❍ 세금 체납 징수실적

(단위 : 백만 원)

구  분 납부명령 자진납부 합  계

2017년(5~12월) 2,257 9,963 12,220

2018년 1,247 19,428 20,675

2019년 2,270 82,330 84,600

2020년 1,847 94,816 96,663

2021년 1,227 140,404 141,631

계 8,848 346,941 355,789

❍ 건강보험료 체납 징수실적

(단위 : 백만 원)

구  분 납부명령 자진납부 합  계

2019년(8~12월) 1,367 6,857 8,224

2020년 1,921 26,513 28,434

2021년 2,505 39,677 42,182

계 5,793 73,047 7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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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선업 관련 특정활동(E-7) 비자 요건 대폭 개선(4월 19일 시행)

활황기를 맞은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활동(E-7)비
자 발급 지침」을 개정, 시행(’22.4.19.)

 ▢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활황기를 맞은 조선분야 경쟁력 강

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

시행(’22.4.19.)

* 특정활동(E-7) 비자 : 법무부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

- 조선업 관련 용접공·도장공, 전기공학·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 운영

❍ 최근 국내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선분야 국내인력 유출·

신규충원 애로가 심각해진 가운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는

인력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함.

❍ 법무부·산업부는 관련 제도가 남용되지 않으면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확정지음.

 ▢ 지침 개정 주요 내용

➊ 용접공・도장공에 대해 운영해온 쿼터제*를 폐지함. 다만, 업체당
내국인근로자의 20%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여 국민 일자리

보호를 도모

* 용접공(총 600명), 도장공(연 300명, 2년간 운영)

❍ 쿼터제 폐지로 업계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도장공에 대한
외국 인력의 추가 고용이 가능해졌으며 직종구분 없이 업체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고용이 가능해짐.

* (‘22.2기준) 조선7사(社) 사내협력사(335개) 기준 용접공, 도장공을 최대

4,428명(내국인 근로자 22,142명*20%)까지 도입 가능

➋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장공에만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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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이었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 용접공에도 확

대하였으며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선박도장 전공에서 이

공계 전공 전체로 확대함.

* 유학생특례제도: 국내 선박 도장 관련학과 유학생이 기량검증통과 시 경력

요건 없이 선박도장공으로 취업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이를 통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국내 적응도가 높은 유학생의

조선소 취업이 확대되어, 업체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한
편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➌ 도장공・전기공의 경우, 해외 인력의 경력증명이 쉽지 않은 현실적
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량 검증＊통과 시 경력요건을 완화

하기로 하였다.(학사 소지자 : 1년→면제, 전문학사 소지자 : 5년→2년)

* 조선업 생산분야(산‧학‧연) 전‧현직 종사자로 구성된 산업부 지정기관 기량

검증단의 실무능력 검증

❍ 이를 통해 충분한 기술능력을 갖췄음에도 경력 요건으로 인해
제한되었던 조선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

어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

➍ 조선업과 무관한 코트라(KOTRA)가 해외인력 도입을 주관하게 함으로
써 신속한 인력도입이 어려웠던 용접공 도입 절차를 간소화함.

❍ 코트라(KOTRA) 개입 대신, 현지 송출업체에서 직접 기량검증 대상자

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법무부‧산업부 합동으로 기량검증 과

정을 점검하도록 하여 기량검증 부실화를 대비

➎ 쿼터제 폐지 등으로 외국인력 도입인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력의 국내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비자 부정발급 등 제도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함.

❍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작업상 안전 문제를 방지하기 위
해 입국 후 1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도입(단,

‘24년 상반기까지 적용 유예)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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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문화·사회 교육, 0~4단계 중 0단계(15시간 교육), 1단계(100시간 교육

후 시험통과) 이수

❍ 법무부‧산업부 합동으로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근무 현황

을 점검하여 부정발급 적발 시 중개업체 예비추천 제외 등 구
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화 할 예정임.

➏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도장공·전기공 제

도의 운영을 상시화 할 계획이며, 직종별 임금요건을 통일

* 도장공(~’22.12월), 전기공(~’22.6월)

❍ 인력수요가 많은 도장공, 전기공의 시범사업 기간 종료 후에

는 제도운영 상시화를 통해 외국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수급을 확보

하고,

❍ 또한 전기공, 용접공, 도장공의 임금요건을 전년도 1인당 GNI

의 80%이상(’21년 연 3,219만원)로 통일하여 무분별한 저임금 외

국인력 고용 방지를 통한 국민 일자리 보호를 도모하였음.

* (현행) 용접공: 최저임금 이상 / 전기공, 도장공: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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